
[별지 제8호] <전문개정 2023. 1. 20.>

언더스탠드에비뉴 시설 대관료 기준

1. 일반기준
가. 아래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 시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. 
나. 공연·전시장 대관료에는 로비 등 부대시설과 관련 장비 사용이 포함된다.
다. 공연·전시장 대관 시 철수 작업은 당일 23:00 이내에 종료해야 하며, 다음 날까지 철수 작업을 

하는 경우에는 준비 대관에 준하여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. 
라. 대관 시간은 23:00 ~ 09:00를 제외한 시간 범위 내에서 대관 계약 시 협의가 가능하다.
마. 시설을 효율적으로 대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시간별로 대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 

해당 시설을 대관한 시간별로 그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.

2. 대관시설 및 사용 용도에 따른 개별 기준

가. 공연·전시장: 공연, 행사 및 방송 등 대관료

구  분 이용 시간 공 연 행사 및 방송

기본대관 12:00~22:00
(총 10시간)

평일 1,200,000원 평일 2,200,000원
주말/공휴일 1,300,000원 주말/공휴일 2,300,000원

준비대관

09:00~12:00
(총 3시간)

평일 180,000원 평일 330,000원
주말/공휴일 200,000원 주말/공휴일 350,000원

12:00~22:00
(총 10시간)

평일 600,000원 평일 1,100,000원
주말/공휴일 650,000원 주말/공휴일 1,150,000원

나. 공연·전시장: 전시 대관료

구  분 이용 시간 대관료

기본대관 12:00~22:00 (총 10시간) 500,000원

준비대관 12:00~22:00 (총 10시간) 250,000원

다. 기타 시설

구  분 이용시간 대관료 비 고

광장 12:00~22:00
(총 10시간)

평일 2,500원
1㎡당 금액임 

주말/공휴일 3,000원
회의실(소셜혁신랩) 협의 25,000원 1시간당 금액임

공유주방 협의 30,000원 1시간당 금액임



3. 반환 기준

가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: 전액 반환 또는 납부한 대관료 중 
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반환

나. 언더스탠드에비뉴 또는 수탁 기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: 전액 반환 또는 납부한 
대관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반환

다.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대관 계약을 취소한 경우(회의실, 공유 주방의 경우 사용 예정일 
7일 전까지): 전액 반환


